
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4. 5.27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4. 5.30

4. 상정일자 :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6.20)
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4. 6.24)

 - 원안가결

의 안
번 호

1928
2024년 6월 2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태균)

❍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

변경(안)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으로,

❍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

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

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·지출계획의 변경으로, 총

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

○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

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,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

감액하고,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

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 1. 제안경위

m 의안번호 제1928호,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

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
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

된 것임

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  가. 제안이유

1). 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｣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육

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

고자 함

  나. 주요내용

 1). 2023년도 결산 결과, 2024년도 예치금 회수는 88,770백만원으로

당초 수입 계획(39,740백만원) 대비 49,030백만원 증가

2). 이에 따라 2024년도 지출계획 상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9,371백만

원에서 58,400백만원으로 49,030백만원 증액하고자 함

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당초
(A)

1차 변경*
(B)

2차 변경
(C)

증감액
(D=C-A)

증감률
(E=D/A)

합  계 71,613 74,813 123,843 52,230 72.9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서울Vision2030펀드 신규조성 및 
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스케일업펀드 출자 10,000 10,000 10,000 0 0
첫걸음동행펀드 출자 5,000 5,000 5,000 0 0

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,500 7,500 7,500 0 0
창업지원펀드 출자 13,000 10,000 10,000 △3,000 △23.1
서울바이오펀드 출자 7,500 7,500 7,500 0 0
창조산업 펀드 출자 5,900 8,500 8,500 2,600 44.1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당초
(A)

1차 변경
(B)

2차 변경
(C)

증감액
(D=C-A)

증감률
(E=D/A)

합  계 71,613 74,813 123,843 52,230 72.9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 422 422 422 0 0
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4,700 3,000 3,000 △1,700 △36.2
스마트시티펀드 출자 5,800 5,000 5,000 △800 △13.8
재도전지원펀드 출자 1,600 1,600 1,600 0 0
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 800 800 800 0 0
첨단제조펀드 출자 0 6,100 6,100 6,100 -

재무활동(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) 9,371 9,371 58,400 49,030 523.2
내부거래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 5,541 5,541 5,541 0 0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3,920 3,920 3,920 0 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1,621 1,621 1,621 0 0

보전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 3,830 3,830 52,859 49,030 1280.2
예치금 3,830 3,830 52,859 49,030 1280.2

행정운영경비(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) 20 20 20 0 0
기본경비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 20 20 20 0 0

기본경비 20 20 20 0 0

(단위 : 백만원, %)

* 1차 변경 : 세부사업 신설(첨단제조펀드 출자), 세부사업명 변경(문화콘텐츠산업 펀드 출자 →창조산업

펀드 출자), 개별 펀드 출자액 조정



3. 검토의견

m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’23회

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(490억 3,000만

원)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

(490억 3,000만원)에 반영하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

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m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1)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

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

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지출계획의 경우, ①정책사업인 재무활동(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)을 당초

지출계획(93억 7,000만원)보다 523.2%, 490억 3,000만원을 증액하

여 변경(584억원)하려는 것으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

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m 아울러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

자지원의 지출계획에 대한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바,

-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에 대한 변경내역은「지방기금법」에 따라

구성한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

- 수입계획중 펀드 회수금(기타사업수입)·이자 수입 예상액 등이 증가하여

수입계획중 세외수입을 당초(18억 7,300만원)보다 32억원을 증액하여

변경(50억 7,300만원)하고,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
  ① 생략
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

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
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

- 수입계획과 연동한 지출계획도 정책사업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

에 32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(622억 2,200만원)보다

5.1%, 32억원 증가된 것으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

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
m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

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변경한 내역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

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「서울특별시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2)

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

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“수입계획”을 제외한 “지출계

획”만 제출한 바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3)가 정책사업

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

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수입계획의 변동내역이 불필요한 것으

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나,

- 기금 또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에 지출계획 내부의 증·감

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계획의 변동내역에 대한 검토없이 지출계획만으

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

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4조(기금의 조성)
   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
     1. 시로부터의 전입금 
     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
     3. 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
  ① 생략
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

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
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 세부사업
당   초

1 차
변 경

기 금
운 용
계 획
변 경 안

증   감 증 감 률

( A ) ( B ) (C=B-A) (D=C/A)

지 출 합 계 71,613 74,813 123,843 52,230 72.9
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서울Vision2030펀드 신규조성 및 
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스 케 일 업 펀 드  출 자 10,000 10,000 10,000 - -

첫 걸 음 동 행 펀 드  출 자 5,000 5,000 5,000 - -

디 지 털 대 전 환 펀 드  출 자 7,500 7,500 7,500 - -

창 업 지 원 펀 드  출 자 13,000 10,000 10,000 △3,000 △23.1

서 울 바 이 오 펀 드  출 자 7,500 7,500 7,500 - -

창 조 산 업  펀 드  출 자 5,900 8,500 8,500 2,600 44.1

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 422 422 422 - -

4 차 산 업 혁 명 펀 드  출 자 4,700 3,000 3,000 △1,700 △36.2

스 마 트 시 티 펀 드  출 자 5,800 5,000 5,000 △800 △13.8

재 도 전 지 원 펀 드  출 자 1,600 1,600 1,600 - -
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 800 800 800 - -

첨 단 제 조 펀 드  출 자 - 6,100 6,100 6,100 -

재무활동(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) 9,371 9,371 58,400 49,030 523.2

내 부 거 래 지 출
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 5,541 5,541 5,541 - -

보전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 투
자 계 정 ) 3,830 3,830 52,859 49,030 1280.2

예 치 금 3,830 3,830 52,859 49,030 1280.2

행 정 운 영 경 비
( 경 제 정 책 실  창 업 정 책 과 ) 20 20 20 - -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지출계획, 
          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’24. 5.27) 재구성

<표 3-1>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Ⅵ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가. 소위원회

○ 위원구성 :

- 위 원 장 : 이병도(도시계획균형)

- 부위원장 : 신복자(기획경제), 박승진(주택공간)

- 소위원회 : 구미경(행정자치), 박수빈(행정자치)

김재진(환경수자원), 김규남(문화체육관광)

유만희(보건복지), 김 경(보건복지)

이상욱(도시안전건설), 신동원(주택공간)

박영한(도시계획균형), 이경숙(교통)

정지웅(교육), 전병주(교육)

※ ’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

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❍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1(금) 15:00 ~ 18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❍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2(토) 14:30 ~ 18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❍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3(일) 15:00 ~ 2024. 6.24(월) 03:00
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Ⅶ. 부대의결 :「해당 없음」

Ⅷ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4. 6.24)



2024년도 서울특별시

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
1928

제출년월일 : 2024년 5 월 27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

1. 제안이유

가. ｢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｣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

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

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 가. 2023년도 결산 결과, 2024년도 예치금 회수는 88,770백만원으로

당초 수입 계획(39,740백만원) 대비 49,030백만원 증가

나. 이에 따라 2024년도 지출계획 상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

9,371백만원에서 58,400백만원으로 49,030백만원 증액하고자 함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당초
(A)

1차 변경*
(B)

2차 변경
(C)

증감액
(D=C-A)

증감률
(E=D/A)

합  계 71,613 74,813 123,843 52,230 72.9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서울Vision2030펀드 신규조성 및 
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스케일업펀드 출자 10,000 10,000 10,000 0 0
첫걸음동행펀드 출자 5,000 5,000 5,000 0 0
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,500 7,500 7,500 0 0
창업지원펀드 출자 13,000 10,000 10,000 △3,000 △23.1
서울바이오펀드 출자 7,500 7,500 7,500 0 0
창조산업 펀드 출자 5,900 8,500 8,500 2,600 44.1

(단위 : 백만원, %)

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당초
(A)

1차 변경
(B)

2차 변경
(C)

증감액
(D=C-A)

증감률
(E=D/A)

합  계 71,613 74,813 123,843 52,230 72.9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62,222 65,422 65,422 3,200 5.1

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 422 422 422 0 0
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4,700 3,000 3,000 △1,700 △36.2
스마트시티펀드 출자 5,800 5,000 5,000 △800 △13.8
재도전지원펀드 출자 1,600 1,600 1,600 0 0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출자 800 800 800 0 0
첨단제조펀드 출자 0 6,100 6,100 6,100 -

재무활동(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) 9,371 9,371 58,400 49,030 523.2
내부거래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 5,541 5,541 5,541 0 0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3,920 3,920 3,920 0 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1,621 1,621 1,621 0 0

보전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 3,830 3,830 52,859 49,030 1280.2
예치금 3,830 3,830 52,859 49,030 1280.2

행정운영경비(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) 20 20 20 0 0
기본경비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 20 20 20 0 0

기본경비 20 20 20 0 0

(단위 : 백만원, %)

* 1차 변경 : 세부사업 신설(첨단제조펀드 출자), 세부사업명 변경(문화콘텐츠산업 펀드 출자 →창조산업

펀드 출자), 개별 펀드 출자액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

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

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석영명 (☎2133-4890)


